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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배경



-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 앱마켓 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앱마켓은 개발사들이 앱을 특정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마켓을 말함. 
소비자에게 앱(application) 모바일 콘텐츠를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앱마켓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앱 마켓사업자라고 함.(애플, 구글 등)



-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 앱 마켓 이해하기

- 2008년 8월, 앱스토어 : 스티브 잡스

○ 연 99달러 비용만 내면 앱 판매가 가능했음.
○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로벌 고객과 만날 수 있었음

○ 애플은 호스팅 비용으로 30% 책정. 
○ 구글플레이(Google Play) 스토어는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마켓’ 이름으로 오픈. 2012년 3월, 구글플레이로 
개편함. 게임외 다른앱은 무료설치.



- 앱 마켓 이해하기

● 2008년에 애플과 구글이 등장. 현재까지도 양대산맥의 구조.
○ 소비자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장(場)인 

모바일 앱마켓 등장.
○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즉, 인앱결제 제공.
○ 모바일앱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앱결제 환불, 취소 

문제가 발생.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ynapviewer.do?menukey=7301&fno=10023438&bid=00000146&did=1002780453


- 앱 마켓 역사 이해하기

- 앱마켓 등장현황(한국소비자원 보고서)



- 구글, 인앱결제 정책변경 발표(2020.9.28)

-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 의무화 발표

● 구글은 2021년부터 수수료 30%를 게임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인앱결제 강제함.

●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2021년 1월 20일 신규앱 인앱결제를 의무화, 기존앱은 
2021년 10월부터 의무화 됨. 

●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일으킴



- 구글, 인앱결제 정책변경 발표(2020.9.28)

  
“외부결제가 이뤄져도 우리가 인지할 방법이 없다” 

“처리되지 않은 민원의 100%는 외부 결제” 

 인앱결제 변경이유를 밝힘.



- 애플(Apple), 앱스토어 규칙

비지니스

App Store에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타데이터와 앱 심사 메모에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앱 가격은 개발자가 
결정하지만, 앱과 앱 내 구입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를 속이려는 비싼 
앱은 거부당합니다.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금전적 또는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 얻은 피드백, 필터링된 피드백, 또는 가짜 피드백을 사용해 순위를 올리거나, 이러한 작업을 
타사 서비스에 위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개발자를 Apple Developer Program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pp Store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 3.1 지불

○ 3.1.1 앱 내 구입:
● 앱 내에서 기능을 잠금 해제하려는 경우(예: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단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전체 버전 

잠금 해제)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콘텐츠나 기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라이선스 키, 증강 현실 마커, QR 
코드와 같은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앱 및 메타데이터에 고객을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나 다른 동작 호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3.1.3(a)에 명시된 경우 제외)

https://developer.apple.com/kr/app-store/review/guidelines/


- 구글(Google), 구글 플레이 규칙
결제

1. Google Play에서 앱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해당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Play에서 배포하는 앱은 앱 기능, 디지털 콘텐츠 또는 상품을 포함한 인앱 기능 또는 서비스 이용에 결제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인앱 구매'로 

통칭) 3항 또는 8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거래의 결제를 위해 Google Play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Google Play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가 주로 다음과 같은 구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상품(예: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실제 서비스(예: 교통 서비스, 청소 서비스, 항공 운임, 헬스클럽 회원권, 음식 배달, 실시간 이벤트 티켓)의 구매

 신용카드 고지서 또는 공과금 고지서(예: 케이블 및 통신 서비스) 관련 송금. P2P 결제, 온라인 경매, 세금 면제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결제.  실제 현금 도박, 게임, 콘테스트 정책의 도박 앱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결제

4. 3항과 8항에 명시된 조건 이외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결제 정책 표현 변경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0년에 결제 정책의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결제 정책을 준수하려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이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앱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281818?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877032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877032#gambling-apps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281818?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992660


- 영국 경쟁시장청

●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Apple, Google 인앱구매 규칙이 해당 앱 스토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설명.
■ 모바일 생태계(운영체제, 앱스토어 및 웹브라우저)에 대한 CMA의 연구는 

Apple과 Google의 양대산맥의 독점으로 주요 게이트웨이(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문)를 교살하고 있다고 결론.

■ 공정한 경쟁 디지털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 시장을 감독.
■ 브라우저 및 앱 배포에서 공정한 경쟁,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고 개선하고 앱 

개발자를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함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to-scrutinise-apple-and-google-mobile-ecosystems


4. 인앱결제(In-app Purchase)
국내현황



-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

●  앱마켓 수수료 현황

        

                                                                             
                                                                                           출처-이슈와 논점 1762호

● 구글이 모든 유료앱에 인앱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수수료30%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됨. 

구분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게임앱 기타앱

인앱결제 30% 30% 30% 20%

일반결제 불허 허용 불허 허용



- 국내 앱마켓 구성 (송경재,2020)

● 오늘날, 스마트기기 하나로 모든 것이 서비스되는 구조이며 처리가 가능함.

○ 국내 앱마켓은 3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 구글, 애플, 원스토어(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운영)
■ 시장점유율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이동통신3사와 네이버운영 11.2%/ 기타 삼성 등 1.0%) 

(2020년 기준)
■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의 87.8% 임.
■ 한국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

○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30%를 진행하고 있었음. 
○ 구글은 일반결제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였음. but,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
○ 국내시장도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인앱결제 방식과 30%수수료는 국내콘텐츠업계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부담을 초래. 국내모바일콘텐츠산업 매출 

감소세.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423475&t=board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모바일인덱스 분석)

https://hd.mobileindex.com/mobile_Insight_2022_mobile_app_landscape.pdf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모바일인덱스 분석)



-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2019.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 국내 앱마켓 모바일 게임 거래액(왼쪽: 모바일 인덱스 분석)



- 모바일 인앱결제 계약관계(한국소비자원)



- 모바일 산업 매출액(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 2020.8.24. 신고서 제출

●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임. But, 앱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하고 있음.

● 구글의 결제정책이 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됨.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http://www.kinternet.org/03_new/new04_view.asp?page=1&params=search_mode%3DY%26search_type%3D%26keyword%3D%25EB%25B0%25A9%25ED%2586%25B5%25EC%259C%2584&idx=1114


-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변화(김영식 의원실 자료)



-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요금인상 (MTN)



7, 900원  ⇒ 9,000원

100원  ⇒  120원

3,900 ⇒  5,700원

-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요금인상



- 국회의 대응(이슈와 논점 1762호)

● 국회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판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에서 지적함.
● 홍정민 의원(의안번호 2102524, 2020. 7.30.), 박성중 의원(의안번호 

2102884, 2020. 8.11.),  조승래 의원(의안번호 2103625, 2020. 9.8.), 한준호 
의원(의안번호 2103961, 2020.9.16.), 양정숙 의원(의안번호 2104221, 
2020.9.24.)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함.

●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으로 불리움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그림]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일지-표 재구성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50조 (금지행위) 제1항 제11호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인앱결제 수수료 ([사사건건 플러스] KBS_220525방송)



-구글애플 국내결제 방식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40190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4019004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구매 및 결제방식 (이승민,2022)

구분 결제시스템 결제도구 결제수단

인앱결제 앱 마켓사업자 앱 마켓사업자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외부결제 ⓵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사

외부결제 ⓶ 앱 마켓사업자 제3자(주로 PG사업자)

외부결제 ⓷
(넓은 의미의 웹결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좁은 의미의 웹결제) 웹 브라우저



3. 인앱결제(In-app Purchase)
논란 및 쟁점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일지(서울신문)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문제(이승민, 2022)

● 구글은 2021년부터 수수료 30%를 게임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인앱결제 강제함

●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반발,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내에서만 
2021년 9월로 미루겠다고 밝힘.

● 2021.3.1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요구가 거세지자 구글은 15% 수수료 정책을 
밝힘. 

● (7월1일 적용) 인앱결제 수수료율 연 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를 적용, 초과분에 대해서만 
30%를 적용으로 조정. 인앱결제 매출이 300만달러인 경우, 100만달러까지는 15%, 나머지 
200만달러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됨.  

● 2021.11.18. 새 결제 정책을 발표.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26%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함. 
수수료는 별도.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문제(이승민, 2022)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개발사를 상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콘텐츠의 심사지연, 삭제 등 불이익 부과를 통해 멀티호밍

(multi-homing)을 차단하는 남용행위를 금지함

● But, 이를 사후적 행태규제의 방식으로 도입하여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짐

● 구글이 인앱구매에 대한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26%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꼼수가 발생함.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문제

● 구글의 결제정책 변화에 따른 앱개발사의 부담은 아웃링크를 통한 

모바일 웹 결제가 허용되면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었음.

● But, 구글은 앱개발사들에 대해 2022. 4. 1.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2022. 6. 1. 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



- 논란과 쟁점

● 구글 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서비스 이용료 높아지게 됨.
● 이미 이용료가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음.
● 유통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창작자들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 수수료 인상으로 창작자들이 어려워짐

● 작가들의 수입 감소, 작가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판사, 콘텐츠 개발자 
등 수익감소, 콘텐츠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 카카오 VS 구글

● 왜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인앱결제를 해야하나? 카카오의 거부.

● 카카오는 2022년 5월부터 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도록 안내함

○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구글앱에서 결제 시 5,700원 / 카카오 아웃링크 웹 

결제시 월 3,900원 안내함.

● 구글은 6월까지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하겠다고 함

● 카카오는 계속하여 아웃링크를 사용. 



- 카카오 VS 구글

● 구글은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앱 업데이트를 중단함.

● 카카오는 원스토어, 다음을 통해서 설치파일을 제공하며 맞대응.

● 결국, 카카오는 구글에 굴복하게 됨.(이용자수 감소, 이용자 불편 등)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조사착수



- 네이버 백기

● 최수연 네이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아쉽지만 앱마켓 따라야"(2022.4.13)

● 네이버는 수용입장

https://zdnet.co.kr/view/?no=20220413161134


- 웹툰,웹소설산업협회 (ZDNet)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실효성 없어...강력 시행령 필요"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작가 창작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냐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구글은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결제 시보다 4%p 감면하겠다고 발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약  
2~3%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 때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위한 우회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

https://zdnet.co.kr/view/?no=20220104185011


- 출판문화협회 구글 소송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출판사, 필자, 소비자 등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청구 소송

●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제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며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구글과 카카오의 중재를 주선하고, 아웃링크 

삭제를 묵인한 의혹 (참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 사실조사 나서지만 실효성 ‘글쎄’’조선일보 

2022. 8. 13. 보도 등).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에 굴복하는 대신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섬.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의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초고율 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함.

http://member.kpa21.or.kr/kpa_bbs/%ea%b5%ac%ea%b8%80-%ec%9d%b8%ec%95%b1%ea%b2%b0%ec%a0%9c-%ea%b0%95%ec%a0%9c%ea%b8%88%ec%a7%80-%ec%b2%ad%ea%b5%ac%ec%86%8c%ec%86%a1/


5. 나가며



- 나가며

●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음. 

●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시장경쟁을 활성화. 투명성, 공정성 강화.

● 피해를 끼친 경우 제대로 배상하게 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처가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져야 함.



- 나가며

● 한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각 국이 주목. 

미국, 네덜란드,인도 등 법제도적 규제 움직임.

● 구글, 애플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지닌 빅테크의 인앱결제 정책은 

경쟁을 제한시키고 불공정거래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위축시킴.

● (이승민,2022)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금지행위보다는 사전규제의 도입이 필요함. 

●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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